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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고(시행일: 2022년 11월 24일), 1회용

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및 업종의 확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본건 개정규칙”)(2022년 11월 24일 시행예정)은

소비문화의 변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본건 개정규칙은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및 업종의 확대를 골자로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본건 개정규칙 제4조 [별표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i) 1회용 종이컵 및 (ii)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 억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 내 비닐봉투 사용억제(현재는 대규모점포(3,000m2 이상) 및 슈퍼마켓(165m2 이상)에서만 사용

이 억제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내 1회용 우산비닐 사용억제●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의 사용억제  ●

 

2.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 고시 – 식품접객업의 제외

한편, 본건 개정규칙의 시행에 앞서 2022년 1월 6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이하”본건 개

정고시”)이 고시되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건 개정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

상에서 다시 제외하였는바,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의 사용이 다시 금지되게 됩니다. 

 



3. 시사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 정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대한 규제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 별로 이에 관한 환경부 정책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상황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구성원

이혜정
변호사

02-316-1719
hjelee@shinkim.com

최정은
변호사

02-316-1672
jechoi@shinkim.com

김주연
변호사

02-316-1602
jyunkim@shinkim.com

권이선
변호사

02-316-4697
eskwon@shinkim.com

김규민
변호사

02-316-4412
gmkim@shinkim.com

장철준 (Anthony Chang)
외국변호사

02-316-4258
achang@shinkim.com

마이클장 (Michael Chang)
외국변호사

02-316-4653
mchang@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2022.01.28
	관련구성원



